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1.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는 조화해야 함 
 

● 제정안은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빅데이터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한 
제정이유로 삼고 있음 

●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가 경직되어 있다”는 전제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음. 최근 홈플러스, IMS헬스, 롯데홈쇼핑 등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당사자 모르게 수 년간 판매해 왔고, 심지어 외국 빅데이터 업체가 
4천4백만 명 50억 건에 달하는 우리 국민 주민등록번호와 민감한 처방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과 판매로 세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 우려됨 

●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하여 최근 오히려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을 입법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2. 빅데이터의 특성과 인권 
 

● 빅데이터는 규모나 용량의 대규모성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과 
인권에 큰 위기가 발생함 

○ 빅데이터는 통상적으로 ‘기존의 정보처리기술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양’, 
‘데이터의 비정형성’ 및 ‘데이터의 실시간성’ 등의 특징을 가짐 
(법안심사보고서)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처리는 △이용자가 의식적으로 기관에 제공한 정형 
정보 이상이 처리되며 △거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기록하거나 스마트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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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추적하면서 개인에 대해 관찰하거나 추론하는 일이 증가하고 
△사물인터넷이 우리에 대해 추론하거나 예측하는 정보를 증가시킴 (유럽 
개인정보 감독관: EDPS, 2015) 

● 제정안의 경우도 빅데이터 시대 달라지는 개인정보 처리를 전제하고 있음. 즉, 
공개정보의 이용 증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역정보에 
대한 이용 증가, 그리고 대규모에 이를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또다르게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창출해 내는 상황, 나아가 이를 다른 사업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판매 등 
제공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정보”란 이용자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공개 대상이나 목적의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이용내역정보”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기록, 인터넷 접속정보 및 거래기록 등의 정보를 말한다. 
  3. “빅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중략) 
  5. “빅데이터서비스”란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유럽연합은 빅데이터의 두 가지 측면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음. 즉, (1) 일반적인 

트렌드나 정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빅데이터와 (2)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자와 같은 빅데이터는 책임감 있는 보호 조치를 보장하면 교통 정책 등 특정 
영역에서 사용될 때 사회적인 이익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 반면 취향, 행동, 태도 등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예측하는 후자의 
빅데이터는 인권적 측면에서 논란이 됨. 따라서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중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대하여 자유롭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그리고 명확한 ‘옵트인’ 동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봄 (유럽연합 
제29조 개인정보보호 작업반: WP29, 2013) 

●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이 더이상 자신이 취했던 행동에 의해 평가받지 않고 장차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데이터가 표시하는 바에 기반하여 평가받게 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빅데이터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  

○ 사회적으로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분리와 배제에 대한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고 창조적 
활동과 혁신에 위축을 불러올 우려가 있음(EDP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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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 처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그 
배경을 알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의사결정에 종속되는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통계적 추측으로 인한 부정확성도 발생하며,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영속화에 
처할 수 있음. 무엇보다 구직 기회, 금융 대출, 건강 보험 선택 등에 있어 경제적 
불균형이 증가할 뿐 아니라 빅데이터로 인한 정부 감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빅데이터 시대 임박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WP29, 2013) 

● 이에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과 빅데이터 활용이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쟁, 
사생활 보호의 가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표방하였음. 빅데이터 산업은 
▲투명성, ▲이용자 통제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및 설정(Privacy by design and 
by default), ▲책임성이라는 4대 원칙을 충족해야 함 (EDPS, 2015)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감독관(EDPS) Opinion 7/2015 

 

○ 이러한 원칙 속에서 유럽연합은 사물인터넷의 경우에도 최종 이용자(end 
user)의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제29조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은 2014년 9월 16일 발표한 사물인터넷 
관련 의견서에서 설령 가명화(pseudonymised)하더라도 예외없이 
개인정보로서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심지어 
익명인 것처럼 보였던 정보에서도 개인 식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음  1

●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재한 미국에서도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위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여 왔음.  

1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14/
wp223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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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미국 대통령실에서는 “빅데이터 : 기회를 잡고 가치도 지키자(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보고서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2

○ 2016년 10월 27일에는 광대역통신망 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해 옵트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통신법에 처음으로 
입법됨 . 주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조치 역시 확산되는 3

추세임 
 

3. 한국 소비자/이용자의 위태로운 현실 
 

● 한국의 경우 출생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주민등록번호의 
의무적 부여, 그 무분별한 사용,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탈취로 인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높은 상태임.  

○ 2014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 페이스북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1만 5615명 중 45%의 주민번호 조합성공  4

○ 201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미국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 
암호화 방식에 대하여 2만 3163개 재식별 성공  5

○ 현재도 수없이 많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셋이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위험한 상황이며 보이스피싱이나 신원절도 등 한국 국민을 겨냥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2 이 보고서에서는 6가지 정책권고(Policy Recommendations)를 제시한 바 있음 ① Advance the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② Pass National Data Breach Legislation ③ Extend Privacy Protections 
to non-U.S. Persons ④ Ensure Data Collected on Students in School is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⑤ Expand Technical Expertise to Stop Discrimination ⑥ Amend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big_data_privacy_report_may_1_2014.pdf 참고 
3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1103081702&type=det&re= 
4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306/61503088/2 
5 http://techscience.org/a/20150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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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2016. 9. 25. 

 
● 홈플러스, IMS헬스, 롯데홈쇼핑 등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판매하는 사건이 증가한 데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음.  
○ 특히 다국적 통계회사 IMS헬스 코리아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총 4,400만 

명에 해당하는 국민 처방전 정보 47억 건을 빅데이터 처리하여 판매한 사건은 
형사기소되어 12월 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음. 약학정보원 등 이 사건 
피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였다며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음. 검사는 암호화 등의 처리도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함. 비식별화를 입법하면 향후 
모든 산업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국민은 불안함 . 6

● 빅데이터 시대는 개인정보에 기반하여 고용, 금융, 보험 등에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급증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재식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며, 우리 사회는 
오히려 손쉬운 개인정보 결합과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 

● 그러나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6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051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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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5. 18.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 2016. 7. 5. 경제관계 장관회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 6월 30일 발표된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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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 30. 범정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2016. 6. 30.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전에도 2014. 12.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박근혜 
정부는 기업 이익에 편중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왔음. 그 배경에는 
전국경제인연합 등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음 

 

 
※ 김성수 의원실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언”(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2013. 8. 8. 
 

● 최근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5조 건의 국민 건강보험 정보는 
물론, 금융, 통신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른 속도로 공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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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 30. 비식별 처리 후 건강보험자료 공개 방침을 밝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6. 8. 31. 비식별 처리 후 신용정보 공개 방침을 밝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통신, 금융, 의료 업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이들 기업들로 하여금 당사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임.           
공익적목적으로허용된이들업체들의정확한개인정보가오히려높은상업적가치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 거래대상이 되는데 대하여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음 

●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비식별화 등 특정한 기술적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동의권 등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인권침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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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식별화’ 개념의 법정화에 반대함 
 

● 제정안은 그간 정부와 기업이 요구해온 바와 같은 내용으로 ‘비식별화’의 개념을 
법정화하고 있음. ‘비식별화’의 정의는 2014. 12.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정의와 동일함 

 

제정안 
제2조 (정의) 
6.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그러나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헌법과 국제규범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2005. 5. 26. 99헌마513 등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익명화된 정보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음. 익명화는 더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탈식별화’ 상태임 
 

개인정보 (제2조 제1호) 익명화된 정보 (제18조 제2항 제4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용 예외) 

 
●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별도의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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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성 산하 국립표준기술원의 기술적 정의에 의하면, 비식별 
정보(de-identified information)는 “개인식별정보를 충분히 가리거나 애매하게 
하여 남아있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식별가능하다고 
믿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 익명 정보(anonymized 
information)는 식별정보를 탈식별화하여 재식별화의 요소가 되는 코드나 
기타의 조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7

○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익명화’가 되었을 때만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완전한 익명화가 되려면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하고, 재식별될 가능성도 없어야 함.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에도 
‘복원불가능성’을 전제로 함. 익명화된 정보는 이미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대상으로 적법하게 활용되어 왔음 

● ‘비식별화’라는 개념은 우리 헌법 정신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제도화하기에 부적절함. 개인정보 / 익명화된 정보로 나누어 규율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4. 12.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 ‘암호화’ 등 일부 비식별 조치는 우리 법률 체계 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의 하나로 도입되어 왔음.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외하지는 않았음 

 

7 The term de-identified information is used to describe records that have had enough PII removed or 
obscured, also referred to as masked or obfuscated, such that the remaining information does not 
identify an individual and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to believe that the information can be used to 
identify an individual. ; Anonymized information is defined as previous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at has 
been de-identified and for which a code or other association for re-identification no longer exists. 
http://ws680.nist.gov/publication/get_pdf.cfm?pub_id=904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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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 범정부 가이드라인의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예외대상으로 삼은 ‘비식별 

정보’에 대하여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지 않은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재식별 위험이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권 등이 보장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 빅데이터 시대 기술이 발달할수록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재식별될 
가능성이 높아질 개인정보를 특정한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 
모르게 마구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 미국 대통령실 빅데이터 보고서는 비식별화가 “기술적 보호조치로서는 
유용하지만”, “근미래 등장할 재식별 수단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기에” 유용한 정책적 기반이 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 미국 상무성 산하 국립표준기술원은 2015년 10월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는 동기가 강해짐에 따라 재식별화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기존의 비식별화 조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비식별 조치 결과의 
유용성 상실을 측정하는 표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음  8

●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식별 조치를 통해 그 정보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정보인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국가인권위원회, 2016) 

● 제정안은 ‘비식별화’하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도록 하였음 
 

제8조(공개정보의 수집·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식별화한 이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공개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하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내역정보의 수집·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식별화한 이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8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ttp://nvlpubs.nist.gov/nistpubs/ir/2015/NIST.IR.8053.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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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용내역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제10조(새로운 정보의 생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조합·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처리 방법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식별화된 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이용내역정보 및 제10조에 따라 생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나 제10조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를 제한함.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개인정보 처리임 
● 제정안이 비식별화하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제9조 ‘이용내역 

정보’(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기록, 인터넷 접속정보, 거래기록 등의 정보) 등 대부분의 정보는 현재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함.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일 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통신사실에 대한 자료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쇼핑 내역, 검색 
내역, 통신 내역, 의료 등의 이용내역 정보 또한 개인의 사상, 종교, 성적 취향, 정치적 
신조, 노동조합 가입여부, 인종,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함 

● 비식별화 개념의 법정화는 △개인정보와 익명화된 정보의 중간에 어떤 단계를 만들고 
△정보주체의 동의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 요구하는 의무를 모두 우회하는 
효과를 낳을 것임. 일부 기업은 이미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비식별화 처리 후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심지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6. 10.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2016) 

○ 인권위는 “비식별 조치를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음 

○ 특히 인권위는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일본의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비식별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로 복원 
또는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정보로 간주하며, 비식별 조치에 대한 
구체적 개념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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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가 언급한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는 익명정보와 
가명처리(비식별화)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가명처리 정보가 개인정보의 
식별 위험성을 줄이는 보호조치가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26) 개인정보보호원칙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가명처리 정보는,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개인의 식별 등 처리자 또는 제3자 모두가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reasonably likely)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처리 당시 가용한 기술과 기술적 발전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익명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원칙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 또는 그런 방식으로 익명처리되어 더 이상 식별될 수 
없는 정보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은 통계목적 및 연구 목적 등을 위한 
익명정보의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8)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해당 정보주체가 갖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가 그들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가명처리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어떤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다. (가명처리를 했다고 해서 정보보호 조치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5. 결론 
 

●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는 조화해야 함. 개인정보가 없는 일반적인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무관한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경우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 안에서 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한국 소비자/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간의 오남용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 외국 빅데이터 업체 한 곳에서만도 4천4백만 명 
50억 건에 달하는 우리 국민 주민등록번호와 민감한 처방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식별 조치가 사실상 무력한 상황임 

●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비식별화 등 특정한 기술적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동의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인권침해임. 

● 제정안은 정부와 기업이 요구해온 ‘비식별화’의 개념을 법정화하고 있음. 정보주체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비식별화’ 개념을 법정화하는 것에 
반대함 

● 정부와 국회는 불과 이 년여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며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음.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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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임. 빅데이터 산업 발전, 빅데이터 활용은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쟁, 사생활 보호의 가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 마지막으로, 기존의 법률로도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동의함 . 끝. 9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10. 13). 

●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EDPS), 2015. “Opinion 7/2015 :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19 November 2015. 

●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WP29), 2013. “00569/13/EN WP 203 :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 Adopted on 2 April 2013.  

9  ‘상당부분의 규정들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권한과 중복된다.’ 
     김보라미, 『빅데이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토론회 자료』, 2015.10, 67쪽. 

14 


